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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며, 정부의 자동차 련 세제의 개편방향인 『취득․보유과세 완화, 이용과세 강

화』방향에도 합하므로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보 하게 된 것이다.

 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에 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  LPG에 한 교통세등 

세부담이 인상되게 되므로 이로 인한 가격인상요인이 버스, 택시, 화물 등의 요 인상

을 래하지 않도록 운수업에 하여 보조 을 지 하기로 하 으며, 보조 액을 주행

세율에 반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이 보조 액 만큼을 주행세

율을 인상 반 하게 되었다.

  자동차 련세제의 개편은 당 에는 2001.1.1부터 시행하고,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

소액 5,248억원(연간)에 하여는 국가의 에 지세제 개편(당  2001년부터 2003년까

지 추진 정)으로 증수되는 국세재원에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, 에 지세가 3년간에 

무 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 부담이 크게되므로 이의 완화를 하여 에 지세제 

개편계획의 시행시기를 당  2001.4.1에서 2001.7.1로 연기하고, 인상기간도 2001

년～2003년까지 3년간에서 2001년～2006년까지 6년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

5,000억원의 국세 징수 상의 차질이 발생하여 지방세수 감소액 액보 이 어렵게 되

었다.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차등과세 시기와 주행세율 인상시기를 2001.1.1

에서 2001.7.1로 연기하 으며,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 도 2002년으로 연기

하게 되었다. 

  특히,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 에 하여는 2001년

에 계부처간에 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지방세법 부칙에 반 하 다. 따라서 2002년 

이후에 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 (2,000억원)과 운수업에 

한 보조 등에 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계부처간에 의․결정하게 된다

  2)  개정개요

 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 주행세율을 행 3.2%에서 11.5%로 인상하 으

며, 제2항에서 30%의 탄력세율을 규정하여 교통세율의 변동 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

따라 필요한 경우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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